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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

1 기 본 현 황

□ 사업 담당자
실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

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이동수
2133-7440

이민경
2133-7469

김현정
2133-7458

2 예 산 설 명

구 분 2017예산액 (A) 2018예산액 (B) 증감 (B-A)
(B-A)*100/A

계 (x60,000)
8,257,528

(x60,000)
9,581,762

(x-)
1,324,234

(x-)
16

사무관리비 (x-)
18,375

(x-)
12,215

(x-)
△6,160

(x-)
△33

민간위탁금 (x60,000)
777,766

(x60,000)
812,830

(x-)
35,064

(x-)
4

사회복지사업보조 (x-)
7,461,387

(x-)
8,756,717

(x-)
1,295,330

(x-)
17

□ 산출근거

□ 예산 총괄 (단위 : 천원)

□ 사업개요

회 계 일반회계

사업기간 ☑연례반복

사업내용
○다른사람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일정기간
보호하며,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가족기능 회복을
돕는 사업

사업비
(당해년도)

9,581,762천원 [국비]60,000천원 [시비]9,521,762천원

기타 (예산 외) [구비] [기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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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사 업 설 명

과목구분 2018년 예산내역

사무관리비

○사무관리비 = 12,215천원

- 긴급돌봄 최중증 운영심사
3,000,000원

= 3,000천원

- 종사자교육
9,215,000원

= 9,215천원

민간위탁금

○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(시립 3개소) = 808,080천원

- 인건비
625,316,000원*104.28%

= 652,080천원

- 운영비(사회교육비)
12,000,000원*3개소

= 36,000천원

-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
120,000,000원

= 120,000천원

○이용자 건강검진비
1,800,000원

= 1,800천원

○복지포인트
2,950,000원

= 2,950천원

사회복지사업보조

○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(36개소) = 8,323,317천원

- 인건비
6,658,855,000원*104.28%

= 6,943,854천원

- 운영비(사회교육비)
12,000,000원*36개소

= 432,000천원

- 관리자 수당(30명)
200,000원*30명*12월

= 72,000천원

- 연장근로 수당
635,463,000원

= 635,463천원

- 최중증 다수시설 지원
40,000,000원*6개소

= 240,000천원

○복지포인트
30,600,000원

= 30,600천원

○이용자 건강검진비
21,800,000원

= 21,800천원

○신규지원(최중증다수이용시설 4개소)
171,000,000원

= 171,000천원

○보조금 미지원시설 신규지원(1개소)
210,000,000원*1개소

= 210,000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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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사 업 효 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□ 2018년도 추진일정 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

계 9,581,762

기본계획 수립 2018.01~2018.03 운영계획 수립

보조금 신청 및 집행 2018.01~2018.12 9,581,762 분기별 신청 및 교부

보조금 집행 정산 2018.12~2019.01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(납부)

□ 사업목적
○다른사람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일정기간

보호하며,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가족기능 회복을 돕는 사업

□ 사업근거
○ 법령상 근거
- 장애인복지법 제81조(비용보조)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(비용보조)

□ 사업내용
○ 규 모 : 39개소(시립 3개소, 구립 1개소, 법인 35개소)
- 시각(1), 뇌병변(1), 자폐성(1), 중복(36)

○ 사업기간 : 2018. 1~12월
○ 사업내용 :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
○ 총사업비 : 9,582백만원

□ 추진경위
○ ʼ96. 1. 1.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설치·운영
○ ʼ14. 7. 28. 긴급보호시설, 최중증다수이용시설 지정계획 수립

2015년도

○인권침해 장애인 쉼터(단기) 시범사업 운영 1개소

○종사자 교육 강화(종사자 집합교육 연 1회 → 종사자 집합교육 연 6회

및 저평가시설 품질향상교육 5개소, 이용자인권 방문교육)

2016년도 ○단기거주생활시설 2개소 신규확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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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향후 기대효과

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

○장애인단기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, 운영비 등을 차질없이 지원
○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보조금 투명성 제고

○인건비(관리자수당 월 10만원→20만원), 운영비(연 5백만원→6백만원)

개선

○장애인단기거주시설 정기평가 실시(주기 3년)
○긴급돌봄(3개소) 및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(2개소) 모니터링 및

평가

2017년도

○계약만료 시립 단기거주시설(3개소) 민간위탁 재계약 : 5년 연장

○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4개소 확충(2개소⇒6개소)

○시설 종사자 인건비 승급 기준 마련 시행 : 5급 → 4급(17명)
○ 50+보람일자리 인력 추가 지원 : 개소당 3명(총 105명)

○긴급돌봄(3개소) 및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(2개소) 모니터링 및

평가

(단위 : 천원)

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

2014
(x-)

6,197,652
(x-)
0

(x-)
0

(x-)
6,197,652

(x-)
5,732,260

(x-)
0

(x-)
465,392

2015
(x45,000)
6,648,882

(x-)
0

(x-)
57,000

(x45,000)
6,705,882

(x45,000)
6,673,522

(x-)
0

(x-)
32,360

2016
(x60,000)
7,641,718

(x-)
0

(x-)
0

(x60,000)
7,641,718

(x59,104)
7,373,003

(x-)
0

(x896)
268,715


